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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거리제한 기준(조례) 완화

○   2011. 10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달

한 가축사육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최

근까지 가축사육거리제한 기준이 다소 강

화됨.

-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및 농가의 신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

게 됨

⇒   이에 환경부 및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재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거

리제한 완화 유도

구분
기존

권고안
금번 권고안 비고

닭

·

오리

500m

20천수 

미만
250m

악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신축 및 증개축 시 

거리제한 완화

20천수 ~ 

50천수
450m

50천수 

이상
650m

*   각 지역 의원 설득을 통한 조례 개정 추진 및 반영 필요

▣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유예

○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

터 존재하는 기존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

도록 하는 증거서류를 제출

*   축산업 허가증, 건축물 대장, 재산세납부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확인서, 임대계약서, 

약품·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中 택 1.

⇒   가축거리제한 조례 제정 이전 또는 조

례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13. 2. 

20*일 이전의 기존 축사의 경우 현재 가

축사육   거리제한구역이라도 3년(’15. 3. 

25 ~ ’18. 3. 24) 간 축사 허가 또는 신고 

가능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  ’13. 2. 20 : 범부

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발표일

‘가축사육 거리제한’ 관련 설명자료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지역 

및 

건수

10개 시·군 19건

 (닭 10, 오리 9)

5개 시·군 7건

(닭 4, 오리 2, 

메추리 1)

19개 시·군·구 

33건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25개 시·군 53건

(닭 18, 오리 33,

메추리 1, 꿩 1)

①   19개 시·군 29건 (닭 11, 오리 

17, 거위 1)

*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 관련 등 

총 212건 양성(11시도  41시군)

②   8개 시·군 9건(닭 5, 오리 4)

*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 관련 등 

총 162건 양성(9시도 34시군)

①·②중복(8시도 19시군) 

방역

조치

•   392호 528만 

5천수 살처분

•   ’04.5.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04.9.21 청정국 

선언(6개월 후)

•   460호 280만수 

살처분

•   ’07.5.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

•   1,500호 1,020만 

4천수 살처분

•   ’08.6.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08.8.1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   286호 647만 

3천수 살처분

•   ’11.7.3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① 548호 13,961천수 살처분

② 234호  5,110천수 살처분

③ 25호 301천수 살처분

•   Standstill 4회 발동

 - 1차 :   ’14.1.19 0시 ~ 1.20. 24시 

(48hr, 호남)

 - 2차 :   ’14.1.27 6시 ~ 18시 (12hr, 

충청·경기)

 - 3차 :   ’15.1.17 6시 ~ 1.18. 18시 

(36hr, 전국)

 - 4차 :   ’15.9.18 0시 ~ 9.20. 0시 

(24hr, 광주·전남)

혈청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8형

지원액 874억 원

살처분보상금 458

생계소득안정 55

입식융자, 수매 등 

361

339억 원

살처분보상금 253

생계소득안정 15

입식융자, 수매 등 

71

1,817억 원

살처분보상금 683

생계소득안정 48

입식융자, 수매 등 

1,086

807억 원

살처분보상금 670

생계소득안정 39

입식융자, 수매 등 

98

①+② 2,386억 원(예상)

살처분보상금 1,392

(1차 1,017, 2차 375)

생계소득안정 67(1차 42, 2차 25), 

입식융자, 수매 등 916(’14 : 870,

’15 : 46)

③ 정산 중

살처분보상금 14(3차, 잠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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